
1. 중앙회의 신용보증재단 회계처리기준 표준안 개정에 따라, 지역신보 간

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증대를 위하여,「대지급금상각충당금」계상방법을 표준안을

준용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.

2. 본 개정(안)의 시행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여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

상정하고자 합니다.

붙 임 : 1. 개요 및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2. 개정 전 전문 1부

3. 개정 후 전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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